
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[별표 3]

과징금의 부과기준(제23조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과징금 금액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

업무정지기간에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1일에 해당되는 과징

금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다. 소방청장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, 내용, 정도 및

횟수 등을 고려하여 나목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

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. 이 경우 그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

금의 총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 근거 법조문

업무정지 1일에

해당되는 과징금

금액
가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

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

법 제14조제6항제2호 50만원

나.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

관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

경우

법 제14조제6항제3호 100만원

다. 실수ㆍ누락 등으로 인증의 공신

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

법 제14조제6항제4호 100만원

라.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장비 인

증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

법 제14조제6항제5호 100만원

마. 인증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

한 경우

법 제14조제6항제6호 150만원


